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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

1. 제안이유

○ 직장 내 괴롭힘 금지의 최우선거치를 피해자의 보호에 두어 제명에

피해자 보호를 명시하고, 신고・조사절차에서 신고자 보호 규정 신설

및 신고센터 설치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 및 지원이 가능하게 함으로

써 피해자 보호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제명을 서울특별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・지원에 관한

조례로 함

나. 신고자 보호사항을 추가하여 조사에 공정성을 기함(제9조).

다. 신고센터 설치, 운영 근거를 두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직장내 괴롭

힘 예방 정책을 수행함(제12조).








